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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기업 제도 개선방안  

조수진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Ⅰ. 자원외교 현황과 문제점

1. 자원외교 현황과 주요 사업 

자원외교에 우리 공기업은 169개 사업에 35.8조원을 투입하였음.1) 그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공기업이 신규로 벌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7개(한전 및 발전사 제외한 경우 71개)나 되고 투자된 금액은 26조원으로 추
정.2) 주로 자원외교 사업을 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
자원공사이며 한전, 발전5개사도 포함됨. 

주요사업별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지적되고 있음. (아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
온 국회의원실들의 발표를 주로 근거로 한 것임) 

   ① 캐나다 북극 우미악 - 가스공사
    - 연관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으로 사업중단

1)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성과 분석’ 감사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5. 7. 14.

2) 김제남 국회의원 자료집, ‘MB의 해외자원개발, 무너진 꿈’,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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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캐나다 비전통가스 (혼리버, 웨스트컷 뱅크) - 가스공사
    - 웨스트컷 뱅크 경제성 부재로 사업 중단
    - 끼워 사기, 맹목적 추가투자, 현지 특성 무시, 무리한 차입, 공동참여자는  
       손실 없음
    - 300억원으로 평가된 웨스트컷뱅크 사업을 2,500억원에 매입. 경제성 보다  
       양적팽창과 과시용 사업

   ③ 페루 사비아 페루 - 석유공사
    - 3억달러 짜리를 12억달러
    - 과대포장된 생산량, 페루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인수.

   ④ 캐나다 하베스트 - 석유공사
    - M&A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4일 만에 자산평가 등 무리하게 인수    
       추진
    - 정유부문 계열사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 결정
    - 계약체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사회에서 허위    
       설명

   ⑤ 멕시코 볼레오 동광 - 광물자원공사
    - 광물자원공사, 동광사업 ‘디폴트(default)’ 숨기고 2조원 투입
    - 초기투입 9,000만불 행방 오리무중 

   ⑥ 호주 와이옹 유연탄 - 광물자원공사
    - 호주 원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 정부 사업승인 받지 못함.

   ⑦ 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 - 광물자원공사
    - 현지 답사 소홀 및 법률 실사 마치지 않고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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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의 습지가 분포, 문화유적지, 공동묘지, 가스 파이프라인, 목장 등이  
      산재. 2010년 인수당시 개발가능면적 1,207ha에서 522ha로 43.2%로 축소
    - 매장량 144.5Mt에서 46.5Mt로 32.3% 급감. 2014년 사업 최종 포기 

   ⑧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 광물자원공사
    - 3년간 총 20억불 적자 은폐, 손실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 의혹
    - 2009년 운영사인 쉐릿의 디폴트 발생 후 투자비 6차례 증액

   ⑨ 니제르 이모라렝 우라늄 - 한전
    - 2009년 12월 아프리카 니제르 이모라렝 광산에 1730억원 투자.  
    -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광산에서 국내로 도입된 우라늄은 전무.
    - 투자 당시 한전의 일부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 
    
   ⑩ 호주 GLNG - 가스공사
    - 투자비 최초 예상액 2조8878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
    - 가스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GLNG 프로젝트 지분 일부 매각 방안 검토 

2. 자원외교 문제의 연혁 

아래와 같이 해외자원개발 계획 자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부족 국가에서 필
수적인 사업이었음. 우리나라 정부는 84년 예멘 마리브사업(석유)을 시작으로 자
원외교 사업을 하여왔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부터 산자부가 공기업 대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
를 통해 2012년까지 생산 및 개발광구의 지분인수를 적극 추진함. 이 과정에서 
자원확보보다는 생산량 지분확보를 통한 공사 외형 확대로 변질. 정부는 자주개
발률(투자 방법을 불문하고 투자처의 총생산량 중 지분율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
로 하여 수치화 한 것)이라는 수치를 높일 것을 각 공사에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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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 높이기’와 무리한 투자3)4)5)6)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 국무총리실에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설치. 특히 이명박 대통
령은 취임 직후,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석유공사가 지금보다 5배는 
돼야한다는 지침을 내림.” 

 참여정부까지 자주개발률 산식은 ‘확보 자원량/365일’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365일을 지우고 조업일수를 넣었음. 자주개발률을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
시켰고, 공기업 사장의 거취, 임직원의 임금을 좌우하는 잣대로 활용. 
2008년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확정하고 2009년 9%에서 2019
년 30%로 높이기로 함. 
 사업 내용을 관리해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 수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사들의 기형적인 묻지마 투자
가 대량 발생함. 결국 자원을 들여오는 것보다 단순지분참여율 위주의 재무투자
사업으로 변질되어 수치위주 성과 중심이 됨. 

아래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문 중 발췌한 것임.7) 

3) 2013.12.20., 뉴스타파, 4조 6천 억 날린 ‘하베스트’ 수확 덤터기 쓰고 땡처리?

4) 2015.2.9., 경향신문, “‘자주개발률’ 목표 높이자 파탄 시작”

5) 2015.1.18., 한겨레신문, “나랏돈 4조 날린 ‘MB 자원외교’ 책임지는 이 없다.”

6) 2015.1.19., 한겨레신문, “자주개발률 25%’ 맞추려 반입 못하는 석유도 포함”

7) 이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2012. 4. 원문 중.

지식경제부에서 2001년부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석유․가스 및 6개 전

략광물에 대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 말까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총 37조여 원을 투입하도록 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목적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유가 급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자원시장 교란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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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 3월 신설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

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하여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때를 대비

하여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자원수급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자

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필요시에도 국내로 자원을 도

입할 수 없는 형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2001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해외자원 개발사업

의 성과지표로 자주개발률을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투자 방법을 불문하고 투자처

의 총생산량 중 지분율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로 하여 자주개발률을 산정하도록 기준

을 정함.

자주개발물량 = 생산광구 총생산량 × 국내기업 지분율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물량 ÷ 총수입량)×100 

그리고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의 경우 아래 [표 16]과 같이 2007년 제3차 해외자

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년)에서는 2016년까지 28%로 끌어올리고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년)에서는 2019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자주개발률이 높

을수록 경영성과 점수를 높게 주는 등(석유개발ㆍ생산사업 계량평가 전체 14점 

중 8점 만점)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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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혈세 손실 우려 현황 

최근 감사원은 3개월간 46명을 투입하고 8개국 19개 사업 현장을 직접 실사한 
결과 2015. 7. 14. 자 중간보고서8)를 발표. 이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

[표 16] 자주개발률 목표

구   분 석유ㆍ가스 6대 광종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년) 

('06) 

3.2%⇒('16) 

28%

('06) 

16.6%⇒('16) 

38%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2019년)

('09) 

9.0%⇒('19) 

30%

('09) 

25.0%⇒('19) 

42%

자료: 지식경제부 

더구나 2005. 3. 3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가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종전

에는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내로 수입

하지 않는 형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도 허용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달성 여부만 관

리.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개발한 자

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주개발률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

기 위하여 해외광구 지분을 취득하여 배당금만 수령하는 방식 위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생산물량의 반출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투자하

는 등 필요시에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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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이상 3공사는 지금까지 169개 사업에 무려 35.8조원을 
투입했음. 그 반면 국내 자원 유입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 생산량이 적
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사업 계속을 위해서는 앞으로 48개 사업에 46.6조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중 절반인 22.7조원 투입 예정) 추가 투입이 필요함. 
여기에 3공사가 그동안 차입한 금액을 고려하면 3공사 모두 재무적 위험이 매우 
큰 상황. 한국 석유공사를 비롯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부실 자원외교 결과 향
후 수년간 계속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한국석유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전부 지분 
99.84%이고 나머지 0.16%는 산업은행이 소유.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한전, 지자
체 등 공공주주가 54. 56%의 지분을 소유. 결국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음.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가스요금으로 전가되기 때문
에 요금인상에 영향을 미침. 

4. 자원외교 3공사 부채의 특징 –부실경영 

자원외교 관련 3공사 부채의 문제점은 공익성을 위한 부채라기보다는 부실 경영
으로 인한 부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있음. 즉 공익성이 강하지만 수익성이 낮
은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생겼다기보다는 정부 브랜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도 시스템적으로 임원단과 감독부서에서 전혀 걸러
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됨.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봄. 

8)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성과 분석’ 감사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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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공기업 자원외교 진행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1. 임원제도의 문제점 

1) 전문성 부족과 부실 검토,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
함한 이사와 감사를 둠. 그러나 정부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에 대한 제대
로 된 검토가 임원단에서 이루어지지않고 거수기 역할에 그침. 이것은 전문성과 
무관한 친정권 인사로 구성된다는 점과 이사회의 부실운영이 원인으로 지적됨. 

2) 임원선임의 문제점

○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적격 인사가 공기업의 장으
로 임명되는 문제 발생

공사 사장들은 주로 산업부 출신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가는 관례와 달리 석유·
가스·광물 등 자원 관련 공기업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실세 사장
들이 배치됨.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소망교회를 다녔음. 그는 석
유공사 대형화 전략에 따라, 페루의 사비아페루사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창사 이래 이뤄진 대부분의 대형 인수·투자 사업들을 진두지휘했음. 그러나 하베
스트 사업에서만 1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음.
고려대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은 이 전 대통
령과 임기를 같이하며 볼레오 동광과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등에 수조원을 투자
했음.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수백억원의 특혜성 혜택을 줘, 배임 의혹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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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출신인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
악 가스전 투자에 핵심적인 구실을 했음. 지금까지 세곳에 1조366억원(1월 현
재)이 들어갔지만, 6050억원이 넘는 손실이 확정되는 등 공사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음.

출처 : 2015.1.22.,  한겨레신문, “자원외교 의혹 ‘10인’은 답하라”

○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
한 인사가 임명되는 문제 발생

도장만 찍어주는 식의 형식적인 이사회는 이사들의 자질 부족과도 관련이 있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이 입수한 가스공사 이사회 구성 현황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가 수조원대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여러 건 진행했던 2009~2012년 비상
임이사(사외이사)로 활동한 인물 가운데 가스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물은 
7명이나 됐음. 이들은 언론사 간부 출신부터 군 장성, 금융권 인사, 정치인, 건설
업체 사장 등 출신이 다양했지만 가스공사의 주력사업과 연관된 경력은 거의 없
었음. 전공 역시 정치학이나 행정학, 역사학, 법학 등으로 가스 개발의 전문성과
는 거리가 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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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11., 경향신문,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 전문성 부족 ‘거수기’ 전락”

○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리스크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
는 문제 발생

가스공사는 2009년 5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달 뒤 러시아 하바롭스크 현지 법
인을 세웠음. 당시 공사는 러시아 업체에 사업 관심 표명만 한 상태였으나 사업
이 확정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 보고 내용을 그대로 믿은 이사회는 법인 설립 
자금 27억원 출자를 의결. 현지법인은 27억원을 운영경비로 다 쓴 채 지난해 2
월 청산했음.
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9월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허위
로 보고해 5000만달러(538억여원) 비싸게 인수하는 결과를 낳았음

출처 : 2015.1.20., 한겨레신문, “사업부서는 허위보고…이사회는 ‘로또’ 맞은듯 박
수”

◌ 사업비 집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이사회의 결정권한 위축

석유공사는 11년 사업F의 투자비 증액(3,080억원), 사업K의 개발단계 전환에 대
해 의결 없이 결정, 가스공사는 의결 없이 사업L의 투자비 증액(422억원)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사업G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 받고도 이
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출처 : 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광물공사가 1조원 넘게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또다른 통제장치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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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업심의위원회까지 무시한 경우다. 해당 공사의 해외투자 기준이 되는 일종의 
수익률은 10.31% 이상이다. 그러나 공사 실무팀이 볼레오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
한 결과 도출된 수익률은 5.36%였다. 공사는 수치를 조작했다. 투자사업심의위가 
적발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조작된 수치는 이사회에 고스란히 제출됐고 사업은 시
작됐다.

2015.1.18., 한겨레신문, “나랏돈 4조 날린 ‘MB 자원외교’ 책임지는 이 없다.”

3) 부실검토 

○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소흘

100% 자회사의 투자손실은 직접 투자 손실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석유
공사는 다나, 하베스트, 앵커 등 자회사의 사업타당성 검토 부실

출처 : 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암바토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의 순현재
가치(NPV)를 실제와는 다른 1915억여원으로 잘못 산출. 2013년 기준 예측 수익
률은 5.46%로 투자 기준 수익률 9.47%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감사원이 광물
자원공사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시 암바토비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578
억여 원임.

출처 :  경향신문, “매장량 부풀려 ‘사기’로 사업 시작… 덩달아 투자금만 올라”

○ 구체적인 사례 

-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부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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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의 사장은 볼레오 광산 매입시 10% 인 공사 지분을 70%로 높이기 
전에 거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연히 멕시코 현지 실사를 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전문가 용역 발주 등을 통한 충분한 수익성 검토를 하는 것이 당
연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손해 발생. 

<첨부> 사업 전망 및 타당성 관련 자료

1. 미국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서 발췌(2012년 연말 기준)

볼레오 프로젝트는 채광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볼레오 퇴적지는 대부분이 연약지반의 지하 광석체이고 7개 층의 망토(수평으로 놓
인 광석층)에 퍼저있다. ....

그러나 갱내 연약지반 채광은 다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안
전하고 효율적인 토양 컨트롤, 지반의 복잡성 – 일부는 메워지고 일부는 메워지지 
않은 과거에 이루어진 갱내 채광지의 존재로 인해 악화되어 있다 – 적합한 기술인
력의 발굴 및 유지, 특수한 채광기계의 운용, 관련된 유지 지원 문제에 그치지 않는
다.

볼레오 프로젝트의 자본과 운영비용은 최근 추계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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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오 프로젝트는 비용 증가의 이력(history)이 있으며 상업적 운영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광량 계산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채광량은 테스트에서 도출된 것보다 작을 수 있다.

볼레오 프로젝트는 수 없는 정부규제의 대상이고 이는 볼로로 개발과 채광의 지연
을 야기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스노든(Snowden) 기술보고서(2014.06) 발췌

1.2 Key strategic issues

The key issues facing the project are:

o the underground mine is not currently meeting ore production targets

o mined grade from the open pit are lower than expected

1.2 핵심 전략 이슈

이 프로젝트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는

o 갱내 채광이 광석 채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o 노천 탄광의 품위(광석 품질)가 기대보다 낮은 것이다.

1.2.1 Underground performance

.....

It is clearly apparent that the current underground mining system is unable to
cope with mining the retaque areas. While it is not within Snowden’s scope to
consider alternate underground mining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o Snowden is unable to conceptualise an underground mining system for Bo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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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법인 부도 사실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기준수익률 허위 보고 

광물자원공사사장은 2012. 7. 16. 현지 법인인 바하마이닝의 납입불가 통지를 제
대로 이사회 보고하지 않았음. 

<첨부> 디폴트 발생 관련 주요 자료

that would be safe, productive and cost effective.

o During Snowden’s site visit, site personnel were also unable to conceptualise a
safe, productive and cost effective underground mining system for Boleo.

o 현장실사 기간 중에 현장 기술자 역시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비용효율적인 갱내
채광시스템을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 참고: 볼레오 광산은 19세기부터 광범위한 채광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으로 채광
된 지역의 일부는 되메워져 있고 일부는 방치되어 있다.

1. 바하 마이닝 회계감사 보고서(2012 회계연도)

o. 설명 및 해석

디폴트의 발생

- 바하 마이닝은 예상되는 프로젝트 초과비용을 60일이내에 그 부족분을 조달하지 못하여
MMB(볼레오 사업 운영사)는 프로젝트 파이넨싱 선순위 대부 계약이 정의한 바와 같이 디
폴트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로 MMB는 약속된 선순위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하마이닝은 성공적으로 수 차례의 권리행사정지(standstill) 협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수 
있었다. 권리행사정지협약은 프로젝트 대부계약에 따라 대주단이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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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허위 이사회 보고
 이어 2012. 8. 2. 회사에서 공사 투자비 2억 5100만 달러 증액 결정시 광물자
원공사 직원들이 기준수익률을 공사 지침인 ‘공사 해외직접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고의로 위반하여 높게 만들어 이사회 허위 보고. 이에 대해 사장이 
감독의무 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 이후 감사원이 위 허위보고 관련 직원들
을 징계요구하여 징계가 이루어짐. 

- 해외 현장 관리 소홀 
한국광물자원공사 기관장과 이사회는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멕시코 볼레오 광산 
현장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 

<첨부> 2012년 현장 상황 관련 자료

1. 볼레오 파견자 현황(광물자원공사 제출자료)

파견시기 직원수 파견 직원 현황
비고(생략)

년도 월 명 담당업무 성 명(생략)
‘11년 5월 1명 플랜트 

‘13년

2월 5명

광  산  

기  획  

재  무 

3월 3명
광  산

플랜트 
6월 2명 광  산 
7월 1명 광  산
12월 3명 플랜트

‘14년

3월 2명 플랜트 

5월 12명

광  산

플랜트

자제하는 협약이다. MMB는 한국산업은행의 후순위채권 대출 계약과 바하펀딩론 계약(한
국 컨소시엄 대출 계약) 역시 디폴트 상황이며, 이는 MMB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사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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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의 위험성과 사업 부실 진행이 체크되지 않음. 제3자인 다른 주주 바하마이

* 참고: 2012년 역시 2011년에 파견된 직원 1명만 유지됨

2.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볼레오 P/JP/JP/JP/JP/JP/JP/JP/J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재무현황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출장결과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발췌발췌발췌발췌발췌발췌발췌발췌발췌))))))))멕시코 볼레오 P/J 재무현황 점검 출장결과 보고(광물자원공사 제출, 발췌)

2.1 대형 횡령사고 발생 추정

o. 자금시재 및 입 출금 관리 현황

- MMB는 Daily Liquidity Report를 통해 매일의 현금시재액을 확인하고 있음

2.2 개요

☐ 출장개요

① 출 장 자 : 자금팀 오oo 차장, 회계세무팀 정oo 대리

② 출장기간 : ‘12. 09. 24(월) ~ 10. 6(토) (13일간)

③ 출 장 지 :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건설 현장

☐  현장 회계조직 점검

- 현장 회계조직(11명) 와해 : 7명 공석(Controller 1명, Senior Accountant 2명

(Accounting & Tax, Cost & Fixed Assets), 담당자 4명(Revenues Aux,

Cost/Budget Officer, Fixed Assets Officer, A/P Officer))

- 멕시코 딜로이트 직원 3명이 대행(3개월중 1개월이 경과)

재  무
6월 3명 플랜트

7월 2명
광  산

플랜트

8월 2명
플랜트

재  무

9월 1명 재  무

2011년도 이후 볼레오 사업 공사 직원 총 37명 파견 (2명 파견종료 및 복귀)

☞ 현재 기준 공사 파견 직원 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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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부실 사업의 주식을 넘겨 위험을 피하는 이익을 보았고 
대주단인 미국 수출입공사 등도 부도여파를 피하는 등 이익을 얻음. 반면 본인인 
공사에게는 손해가 발생. 

4) 감사제도의 문제

○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기능이 내
부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다는 문제
  
석유공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실은 2009년 10월 28일,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안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기 전날 ‘일상감사 검토서’를 신규사업청에 내면서 “공
사는 하류부문(정유) 경험이 전혀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재매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사업리스크가 크다는 석유공사 감사실의 경고에도 불구하
고 이사회는 2009년 10월 29일에 큰 논란 없이 인수안 승인함. 

출처, 2015.1.20., 한겨레신문, “사업부서는 허위보고…이사회는 ‘로또’ 맞은듯 박
수”

2. 경영평가 부실의 문제점 

   
1) 경영평가 기준과 방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평
가를 받게 됨. 
   기관장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 임명 계약을 맺음. 따라서 해
임 여부는 경영성과와 직결됨. 기관장의 보수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에 따라 결정됨.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임. 한편 기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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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기관장의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장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됨. 
   이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함. 

2) 경영평가 부실 

(1) 하베스트 인수, A등급이 구속사유로

한국석유공사는 강영원 전 사장이 감사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
하여 구속기소 재판 중에 있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투자를 결정하면서 5일
만에 부실 평가를 한 결과 고가로 인수하였다는 특경법 위반 배임혐의임. 검찰은 
강영원 전 사장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평가 지표였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정부
기관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하게 부실 인수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음. 실제
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008년 정부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
만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A등급으로 뛰어올랐음. 같은 사안을 두고 2009년
에는 경영평가 A를 받았지만 2015년에는 구속사유가 된 것임. 과연 기재부, 주
무기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업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
문이 제기되는 사례임. 

(2) 한국석유공사의 국내유입불가능 석유광구 지분 매입

     
심지어 한국석유공사는 경영평가를 위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입이 
불가능한 석유광구의 지분을 매입.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 추진이 경영평가 플러
스로 작용함. 이러한 사실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야 드러남. 아래는 2012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문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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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de of Regulations Title 15, sec. 754.2 및 Title 42, sec. 6212

10) 위 공사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구매하려는 구매자와 협의를 하여 위 공사 생산원유를 공급하고 비축유

로 적합한 중동유정 등으로 상환 받는 방식

11)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수치는 원유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특성을 분류한 수치로 장기

보관이 필요한 비축유는 API 수치가 25～27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하베스트 생산원유는 API 수치가 1

한국석유공사에서 2010년 말까지 191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에 총 15조 3,791억

여 원을 투입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 생산단계에 있는 17개 유

전․가스전 생산물량의 지분율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로 산정하여 2010년도에 5.71%

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에 보고함.

그러나 위 공사에서 2008년 2월 미화 9억여 달러를 투자하여 80%의 지분을 매

입한 미국 앵커(Ankor) 광구(자주개발물량: 14.9천 배럴/일)의 경우 미국 연방법령9)에 따

라 자원의 국외 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국내 도입가능성이 낮았

음.

법령상 국외반출이 금지된 국가에 투자한 

유사사례

▸한국석유공사에서 5.64%의 지분을 매입한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자주개발

물량: 0.2천 배럴/일) 및 30.8%의 지분을 매입한 중국 마황산서 광구(자주개

발물량: 0.1천 배럴/일)의 경우에도

 - 각각 베네수엘라의 ｢합작회사 전환계약 발효를 위한 참여사의 자산양도법령

｣ 및 ｢중화인민공화국 육상석유자원의 대외합작개발 조례｣ 제3조에서 국가

를 자원의 독점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의 국

내 도입 불가능

또한 위 공사에서 2009년 1월 페루에 있는 사비아 페루(SAVIA Peru)사 지분 

50%(자주개발물량: 8.6천 배럴/일)를 매입하면서 사비아 페루사와 국영 석유회사

(Peru-petro)간에 체결한 광권계약(1993년～2023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화 4억 9천

만여 달러를 투자한 결과 2023년까지 위 공사는 생산된 원유에 대한 처분권한

을 확보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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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로 무거워 엉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비축에 부적합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광구에 투자한 

유사사례

▸한국석유공사에서 2009년 12월 미화 4억 달러로 지분 85%를 매입한 카자

흐스탄 숨베사업(자주개발물량: 1.5천 배럴/일) 및 2005년 11월 9천만여 

달러로 지분 40%를 매입한 아다(ADA) 광구(자주개발물량: 0.6천 배럴/일)

의 경우

 - 생산물량 전부를 카자흐스탄 내수용으로 판매하도록 광권계약이 체결되어 

생산물량을 국내에 도입 불가능

또한 위 공사에서 2010년 7월 ‘로케이션 스왑’ 방식10)으로 미국 앵커 광구와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감사

원 감사결과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그 결과 위 공사에서 [별표 1] “한국석유공사 자주개발물량 및 자주개발률 상

한국석유공사에서 2008년 1월 미국 테일러사(Taylor)로부터 앵커 광구를,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사(Harvest, 자주개발물량: 49.4천 배럴/일)를 

인수하였으나, 앵커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는 미국 법령상 국외 반출이 제한되

어 있고, 하베스트에서 생산된 원유는 API 수치11)가 낮아 장기보관이 요구되는 

비축유로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감사원 감사 및 같은 해 9월 국정감사에서 대형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위 공사에서는 2010. 7. 23. 

위 2개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를 로케이션 스왑방식으로 도입한다는 ‘해외생산

원유 연계 비축유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위 방안을 수립하면서 위 공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

로 로케이션 스왑을 위해서는 정관변경, 기존 판매계약의 수정 등이 필요하여 

로케이션 스왑의 형태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방안을 수립하

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위 2개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를 로케이션 스왑 방식으로 교

환을 하지 않은 채 2010. 8. 24. 및 같은 해 10. 22. 코노코필립스 등 2개 업

체와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비축용 원유 980천 배럴을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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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감독 기관의 문제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문제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주된 외부 감독 기구임. 공공
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
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됨. 

세 명세(2010년)”와 같이 17개 유전․가스전에서 생산된 생산물량을 근거로 석유․가

스 자주개발률 5.71%(자주개발물량: 179.93천 배럴/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발표

하였으나, 2011년 7월 현재까지 위 17개 유전․가스전에서 생산된 석유․가스의 

국내 도입실적은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자주개발물량: 12천 배럴/일)에서 생산된 물

량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어 국내 유가안정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음 

더구나 위 공사에서 위 17개 광구 중 영국 캡틴과 리비아 엘리펀트 2개 광구

에 대해서만 비상시 국내로 생산물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2011

년 7월 현재 미국 앵커 등 나머지 14개 광구(동해 가스전 제외)의 투자계약에는 비상

시 반입 조항도 없어 국내외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도 생

산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
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됨.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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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 브랜드 사업에 관해서는 대규모 부실 투자가 
발생하는데도 공운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석유공사의 경우 하베스트를 인수
한 전해에 C 등급을 받았으나 날을 인수한 후 A 등급을 받아 오히려 좋은 평가
를 받음.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은 경영평가에 자주개발률을 반영하
였으나 그 수치는 부실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었음. 그 외 2008년부터 수많은 부
실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외부 감독 기구는 작동하지 않음. 

2) 감사원 감사의 문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또 다른 축은 감사원
임. 공기업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1년 반
동안 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문책요구하여, 담당 직원들은 첨부 감사원 요청서와 
같이 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으나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 징계 대상자는 힘없는 
하급 직원들에 한정. 한계를 드러냄. 

<첨부 2-4> 감사원 지적 및 처분요구 따른 광물자원공사의 인사조치 결과

1. 인사조치 결과

◦조치완료(‘14.07.11)

- 김OO 부장 근신 15일

- 최OO 팀장 감봉 3개월 조치

◦조치완료(‘14.07.30)

- 공OO 본부장 주의조치 및 성과연봉의 일부 환수 조치(병과)

◦조치완료(‘14.07.11)

- 오OO 처장 근신 7일 조치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
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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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및 이사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자 형사고발, 민사 손해배상 요구
가 되었어야 했음에도 감사원은 책임을 해태. 올해 들어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에 그침.

4. 소결 

이에 아래와 같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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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관 개선안의 제안

1. 4대 개선안 제안  

(1) 임원 선임 제도 개선 
 ‣ (주요) 공기업의 장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 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및 운영의 개선

(2)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화
 ‣감사제도의 개편
 ‣이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손배제도의 도입 

(3) 공공기관 외부 감독기관 강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상설독립기관화  

(4) 공공기관 사업평가 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 평가 공공성 기준 도입 
 ‣주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1) 임원 선임 방안 개선 

‣(주요) 공기업의 장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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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현행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부적격 인사 임명 방지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2) 개정 사항
○ 주요 공기업 장인 사장형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명 전 사전 검증절차를 거
치도록 함. 현행 공운법 제5조12)와 동법 시행령 제7조13)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
업은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
체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관을 말하며, 2015년 기준 14개 기관(한국가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

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Ⅱ.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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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
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이 이에 해당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명) 
①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
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
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
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제1항에 따
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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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1) 현행
○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법 제30조에서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
록 하고 있어 추상적으로 규정

   (2) 개정 사항
○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1항14)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후보자심

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관한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임원후보자의 추천기준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0조(임원후보자의 추천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
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
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라
야 한다. 이 경우 임원 추천 기준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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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1) 현행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으로 구성. 임원추천위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개정사항
○ 임원추천위원회에 공공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추천 인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의 인사인 시민단체 추천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15) 

   3) 신·구조문 대비표

1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
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
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둔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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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및 운영의 개선

  
   (1) 현행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과 관련하여 현재는 최종 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하여 영향력이 약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이 비공개됨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
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
다.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가 선임한 위
원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
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이 경
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동조합이 추
천한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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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사항
○ 2∼3배수만을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추천에 우선순위를 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공개,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제출.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⑦ <생  략> 
<신  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⑨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의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
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⑩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소속 및 직책, 주요 경력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의 추천기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0조(임원후보자의 추천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

천하는 경우 2배수 내지 3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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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임원 임명 절차

2)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화

   (1) 현행
○ 비상임이사의 경우 견제 및 감시의 역할을 담당.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복수추천)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복수추천)
→ 주무장관 임명

※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

  - 위탁집행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 기금관리 : 자산 1조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x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    기관장 임명 x

비상임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소규모기관은 제외)
→ 주무장관 임명

x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위탁집행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 기금관리 : 자산 1조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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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사항
○ 비상임이사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1명이상 반드시 포함되도
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②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
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
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
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
다.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
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
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사람을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이 임
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이 경
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동조합이 추
천한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② <생  략>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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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의 개편

  
   (1) 현행
○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됨에 따라 기관장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
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
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
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
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이 경
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동조합이 추
천한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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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음 
   (2) 개정사항 
○  상법 제542조의10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
조하여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상임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감사위
원회 위원 자격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회) 
 ①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제20조(위원회)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
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제20조의2로 이동>
제20조의2(감사위원회) 
<신 설>

제20조의2(감사위원회) 
①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
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
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
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②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
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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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위원회는 제20조 제1항 후단
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
상임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
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
사일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
요주주 등 100분의 10 이상의 지
분을 보유한 주요지분보유자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
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경
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지분보유자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
요지분보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수관계인

   4.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
근 임직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5. 그 밖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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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자 등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⑤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 
① ∼ ④ <생  략>
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
임으로 한다.  

⑥ <신  설>

제24조(임원) 
① ∼ ④ <생  략>
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
임으로 한다. 다만, 공기업과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되, 감사위원회를 설
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제20조 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5항 단서의 
상임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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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납세자 손배 제도 도입 

   (1) 현행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상법상 책임 등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이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
는 지적이 있음 

   (2) 개정사항 
○ 상법상 대표소송 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공공기관
의 이사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의 전·현직 임원이 재직 중 비위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기관장으
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를 부여함

   (3) 신·구조문 대비표

실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장은 임원이거나 임
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비위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임원에 대한 소송) 
① 국민은 공공기관 임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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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
을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 후 60일 내 공공기
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그 
행위가 종결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
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또는 다른 국민은 제2항
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계속
의 의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다른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법원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
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없다. 
⑥ 법원은 이 법률에 의한 소송의 제
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
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한다. 
1. 소송의 제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2. 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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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외부 감독기관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상설독립기관화 및 사무처 신설 

   (1) 현행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효율성 측면으
로만 접근. 독립성 부족. 

  (2) 개정사항
○ 공운위를 인권위원회와 유사하게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두고 사무처를 신
설하여 상시 감독, 회의하도록 함.  
     
   (3) 신·구조문 대비표

대상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 
3. 소송의 제기가 공공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
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
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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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1) 현행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정부위원(9인 이내)과 민간
위원(11인 이내)으로 구성

   (2) 개정사항 
○ 공운위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 국회 인사청
문회를 거치도록 함. 위원의 경우 정부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 

1. ∼ 15. (생  략)
(신설)

1. ∼ 15. (생  략)

 제8조의 2 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
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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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

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
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
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
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
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
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
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
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
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제

4항 및 제5항 각 호의 위원을 포함
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
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대
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
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정부위원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
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민간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국무조정실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관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
기관의 장관

⑤ 민간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
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
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
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
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
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
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
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이 경
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동조합이 추
천한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⑥ ∼ ⑨ <현행 제2항 내지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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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공개 및 상임위원회와 전문 소위원회 신설 

   (1) 개정 사항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 상임위원회 및 기능
별, 분과별 소위원회 설치를 각각 의무화 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
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상임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기능별 소위원회와 기관
의 직능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분과
별 소위원회로 구성한다. 기능별 소
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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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사업 평가 개혁 

‣공공기관 경영 평가 공공성 기준 도입 

   (1) 현행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이 경영효율성 측면에 초점

   (2) 개정사항 
   공운위 위원장이 직접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공정성이 담
보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평가단을 구성, 평가항목 중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

  (3) 신·구조문 대비표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
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
회에 보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제48조(운영실적 평가) ① 공공기
관운영위원장은 제31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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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
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
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
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
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
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
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
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보고서, 공공성 확보정도를 기초
로 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다
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
공기관운영위원장이 정하되,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 
공공성 보장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
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운영평
가단(이하 "운영평가단"이라 한
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2(운영평가단의 구성 등) 
①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은 제48조제
1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의 효율적
인 수행과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
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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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운영평가단
(이하 “운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
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은 운영평가
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
인회계사 및 변호사
4.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이 경
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동조합이 추
천한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
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
이나 임기만료 후 1년간 평가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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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 현행
○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없음

   (2) 개정사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

   (3) 신·구조문 대비표

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
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운영평가단의 구성원이 
평가한 평가 의견을 공개하여야 한
다.
⑤ 그 밖에 운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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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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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과도한 통제 때문인가? 통제의 실패 때문인가?>

김병수 /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1. MB정부의 자원개발 실패 요인

□ 자원개발산업의 특성

 ○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석유 및 가스 등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은 아래와 같음
  - High risk, High return 산업 : 사업성공률 10~15%
  -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 단일 광구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 필요
  - 시장진입 및 정보확보가 매우 어려운 산업 : 고급정보의 확보가 중요변수
  - 사업의 장기성 : 석유개발은 탐사, 개발, 생산 단계를 거치며 최소 5~10년 

소요
  - 국가리스크 및 국제정치 취약성(자원민족주의, 내전, 폭동 등)
  - 파트너사의 기업 및 국가 형태에 따라 비공식적 거래, 계약 필요
  - 국제유가의 변동성 예측 곤란

□ MB정부의 정책실패 요인

 ○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을 위한 핵심적 요건은 1) 지속적 자
본투자능력과 규모 2)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역량 3)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
정 체계 4) 국가의 일관된 자원개발 철학 및 지원체계 5) 유가의 변동성 등 
대외리스크를 인내할 수 있는 사업구조와 재무안정성 등으로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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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의 자원공기업 대형화정책은 상기 1), 2)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2004년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부터 언급된 과
제임 

※ 제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上 중점추진과제, 공기업 역량강화방안

□ 석유공사, ‘08년까지 세계 50大 석유개발 기업에 진입 (현재 100위권)
  ㅇ ’08년까지 22억 배럴의 매장량 확보, 일산 23만 배럴의 생산을 통해 경쟁력 마련
  ㅇ 탐사위주에서 개발․생산 체제로 확대, Rosneft(러), ENI(伊), KMG(카자흐) 등 기업과 전략적 제휴 강화
  - 이를 통해 ’05～’08년간 총 3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추진

 ○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문제가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는 점이며 
특히 1) 단기간의 과도한 양적확대 2) 생산자산에 치중하여 균형잡힌 사업구
조 구축 실패 3) M&A이후 급격한 기술역량 확대 낙관 4) 재무 안정성을 고
려하지 않고 막대한 차입에 의한 자산 인수 등의 문제를 정책적 실패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참여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 방향성의 요점은 규모의 확대와 포트폴리오(탐
사, 개발, 생산 자산의 균형)에 있었으나 MB정부는 후자를 폐기함16)

  -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석유공사 대형화에 투자된 약 11조 가운데 
정부의 출자는 4조에 불과하여 과도한 금융부채로 인한 재무안정성 악화가 경
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됨

2. 석유공사의 Harvest社 부실 인수

□ MB정부의 부실자원외교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논란으로 촉발

 ○ 감사원은 총 세 차례의 감사(2011년 :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  
2014년 :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2015년 :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중간발표 완료))를 통해 하베스트사에 대한 부실인수 와 해외자원개발사
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시행

 ○ 감사원이 정리한 하베스트사의 인수경위는 표1과 같고, 주요 문제점으로는 
16) 2009.10.22일자 지식경제부 보도자료中 “정부와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수립한 ‘석유공사대형화 방안’에 따라 

해외석유개발기업에 대한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H/E사 인수로 대형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한 기반을 마련”,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대형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석유공사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유망 석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M&A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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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손실 우려사업을 충분한 조사·검증 없이 인수 2) 자산가치의 부실 평
가 및 이사회 부실 보고 3) 투자심의 등 내·외부 통제장치의 부실 작동 등을 
거론

[표 1] 하베스트사 인수경위(2009년 6~10월)

일 자 주 요 내 용

6월경
▪ 공사, 스위스 아닥스사(매장량 1,623백만 배럴, 생산량 136천 배럴/일, 미화 62억 불) 
인수 실패

7월경 ▪ 공사, 하베스트사로부터 매각(전체 또는 분리 매각 가능)  제의를 받음

8. 13. ▪ 강영원 사장, 하베스트사 상류부문만 인수계획 결재

8. 18.~10. 11. ▪ 메릴린치 등 자문사의 상류부문 실사, 공사의 확인실사

10. 14.

▪ 공사이사회, 상류부문 자산 2,850백만 캐나다 달러(이하 “달러”는“캐나다달러”를 말한
다)에 인수 승인
▪ 하베스트사 이사회 부결 → 공사에 “7일(10. 21.)  이내에 하류부문(정유부문 계열사)
까지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 종료” 통보

10. 15.
▪ 공사, 메릴린치와 협의 시 3,600백만 달러(1주당 7.3 달러)에 회사 전체 인수를 하베스
트사에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함

10. 17. ▪ 강영원 사장, 귀국 직후 부사장에게 “10. 21.까지 회사 전체 인수” 준비 지시

10. 17.~20.
▪ 메릴린치, 하베스트사의 정유부문 계열사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보고서 작성ㆍ제출
(1,220백만 달러)

10. 21.
▪ 김성훈 부사장, 캘거리에서 강영원사장 지시로 주당 10달러(4,065백만 달러) 인수계약 
체결

10. 21.~ 28. ▪ 국내 및 캐나다 현지 언론, ‘바가지 썼다’ 등 부정적인 기사 보도

10. 29. ▪ 공사 이사회, 정유부문 계열사를 포함한 하베스트사 인수계약 승인

출처 : 감사원(2015.1)

 ○ 하베스트 부실인수 보도 이후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고 MB정부 시기 자원개
발 3사에 의해 이루어진 자원개발사업의 부실화 우려가 표면화

 ○ 급기야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의 합의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이
루어졌으나,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종료

  -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은 개별 사업의 의사결정 주체를 산업부와 대통령
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별 공기업으로 국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유
발

  - 이는 또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하
고 있으나 석유공사의 전 사장의 구속 수사로 책임소재 논란은 마무리 단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 하베스트社의 인수 누가 지시했는가?? : 지배구조의 문제

 ○ 인수 지시주체의 규명 논의에 치우진채 자원개발사업이 부실화되거나 향후 
부실화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실종

 ○ 첫째,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하베스트를 비싸게 샀다거나 또는 정유회
사의 끼워팔기에 당했다는 결론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무조
건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만일 인수 이후 유가가 당시 예상대로 150불 수준까지 상승했다면?
  - 자원개발산업 속성상 투자 성공 확률은 20% 미만
  - 전략적 의사결정의 실수로 볼 수 있는 문제 
※ 대가성 목적물 등 각종 부당이익 편취 또는 수수, 로비자금 왕래 등 각종 의혹은 아직 미

규명

 ○ 둘째, 하베스트사 인수로 인한 결정적 손실의 규모를 고려, 배임 등 경영진
의 고의적 책임과 의무 위반 행위로 본다 했을 때에도 오로지 책임소재만을 
논의하기에는 자원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미쳤을 영향이 상당함

  - 소관 부처, 정권의 실세 등 대내외 이해관계의 지시 여부는 규명하는데 한
계

  - 명시적인 지시 여부를 떠나 정부와 공사 CEO와의 경영계약 및 공사 CEO의 
선임시 이루어진 암묵적 목표부여를 고려해야함(첨부자료 참고)

  - 담당 부처 등에서는 ‘사라고 한 것은 맞는데 하베스트를 산 것은 아니다’ 라
는 등의 이야기들이 회자됨

 ○ 하베스트社라는 목적물을 명시하여 인수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한 채 인수하게 된 것은 결론
적으로   1) 정부의 정책 오류(실패) 및 공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에 기인한 타
율적 의사결정 또는 2) 전략적 의사결정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임 

 ○ 후자의 경우에도, 자원개발 공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범위 즉 자율성의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과거 투자 의사결정
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초래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지배
구조의 문제가 핵심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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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MB정부 시기 사장 경영계약으로 공기업 사장 인사 및 성과급 결정

 ○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해임 가능
*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

조 8항

 ○ 최대 성과급은 연봉의 200%로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 “기관장 평가와 기관 경영평가를 합산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종합점수 = 기관 경영 

평가(50%) + 기관장 평가(50%)), 다만, “아주 미흡”(50점 미만)인 기관장은 성과급을 미지

급하고,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50% 삭감 지급,” 2010년도 공공기관 평

가결과 및 후속조치

□ 자주개발률 관련 지표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상당 부분 차지

 ○ 기관 평가에서는 3~8%, 기관장 평가에서는 20~30% 차지

<연도별 기관 자주개발률 지표 가중치 및 득점>

연도 지 표 명 가중치 득점 기관평가등급

‘08년 자주개발률 기여도 3 1.131 C

‘09년 자주개발률 기여도 4 3.712 A

‘10년 자주개발 생산량 기여도 6 6 B

‘11년 자주개발 생산량 기여도 8 6.443 D

‘12년 자주개발 생산량 기여도 8 6.424 E

<연도별 기관장 자주개발률 지표 가중치>

연도 과 제 명 가중치 비고

‘08년 자주개발율 확대 30

과제별 종합득점은 없으며 
설정 타당성, 적정성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함

‘09년
자주 개발률 

제고

공사자주개발률 제고 16

M&A/생산자산 매입 8

석유개발부문 성장전략추진 4

‘10년 자주개발률 제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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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실적을 평가하는 단기적 평가 체계는 기관과 기관장에게 부담

 ○ 탐사부터 생산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자원개발사업을 연단위로 평가 
시 지속성보다는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이 될 수밖에 없음

3. 공기업 지배구조의 영향

□ 자원개발 공기업의 정부 지배 구조

 ○ 자원개발 3사는 모두 공운법상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유권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산업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유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공기업 관리관련 정부기능을 “소유권기능”과 “규제․산업정책기능”으로 명확히 분리할 필요
    *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 공기업의 임원임면, 경영평가, 경영공시, 이사회 등과 관련한 
    “소유권자”로서의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소유권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별도 조정기관의 설립 혹은 동 기능의 집중화(centralization) 바람직
 모든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함
 주주이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이 운용될 필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유권행사기능 수행기관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을 권유.\ 
 전략적 자문, 경영진 감시, 경영진 임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능력이 대폭 강화되어
야 함
  ㅇ 이사회의 기능 보완을 위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 필요.

 ○ 이러한 통제 기능의 분할은 당초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일상적 포괄적
인 경영개입을 방지하여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에는 중복의 지배, 과중한 통제장치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큼

 ○ 특히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는 사실상 개별 공기업의 경영방향을 좌지우지하
는 가장큰 통제장치로 기능하고, 평가체계와 운영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기
획재정부 및 공운위가 소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정책기능까지를 기획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개별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통제, 경영개입은 어제 오늘이 아
니며 표2는 공운법상 지배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
은 문제점들이 거론되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낙후
  - 낙하산 인사의 임명 경향 유지
  - 비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한 기재부 권한 과도 및 전문성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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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견제장치인 감사의 전문성 낙후 및 낙하산 임명
  - 기획재정부의 경영지침으로 인해 과도한 개입 및 자율경영 침해
  - 1년 주기의 경영평가로 인한 과도한 실적주의
  - 경영실적평가 그룹의 전문성 낙후
  - 과도한 외부감사로 경영기능 저하 및 사업수행 곤란
 ○ 감사원감사, 국무총리실 복무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견제기능에 머

물러야 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장치로 경영 개입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이 상당한 보안과 비밀준수 
속에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성공적 사업추
진의 걸림돌로 작용

[표 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특성

구분 시장형 공기업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

위원회 위원회 설치기능

감사위원회 설치 필수

선임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중 기재부장관이 운영위 심의, 의결거쳐 임명

비상임이사 권한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 가능. 기관장에게 자료요구 가능

임원 임면

- 장: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 의결-주무기관장 제청-대통령임명
- 상임이사: 임원추천위 추천-공기업장이 임명
-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기재부장관 임명
- 감사: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 의결-기재부장관제청-대통령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불가능
이사회 선임위원 징수는 임추위 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
임추위 위원장은 임추위 위원인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중 호선

비상임이사,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
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 해
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가능

경영실적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실적을 평가

경영평가단운영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전문
적, 기술적 연구, 자문 위하여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경영지침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에 대한 경영지침 정하
고, 이를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장에게 통보
- 조직 운영, 정원 인사관리,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관계 행정기관장은 경영지침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

감독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장은 공공가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이행에 관한 사항 감독
주무기관장은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장이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등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 실시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2009),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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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의 그늘

 ○ 첫째 예산편성의 경우, 석유개발 등 자원개발은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
친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1년 단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에 노출 

 ○ 조직·인사 측면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원과 조직개편 등 유연
성 확보가 필요함에도 사전 기재부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반영이 어
려움 

 ○ 공기업 사장의 경우 공운위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임면되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귀결되고 있으며 임명 당시의 사장경영계
약은 향후 연임여부를 결정짓는 수단으로 단기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가능성 
확대

 ○ 감사와 관련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경영감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나 사
업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비판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관 

 ○ 법적 제도·규정 차원에서 바라볼 때, 사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1년 단위의 평가제도로 인해 낙하산 사장의 폐단, 단기적 성과
를 위한 무리한 투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기재부가 경영평가제
도를 성과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수단보다는 길들이기와 같은 정
치적 수단으로 활용 

[표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배수단

수단 관련 현황

① 예산 - 예산편성지침 통보

② 조직/인사
- 연도별 조직 정원 배정
- 경영진 임면과 경영계약(공운위)

③ 감사
- 국정감사 : 연 2회
- 감사원 감사 : 수시
- 검찰조사 : 필요시

④ 법적 제도‧규정
- 정부 경영평가, 연 1회
- 사업평가 제도(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 국가주도의 자원개발 필요성과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논의

 ○ 제1·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석유파동이후 석유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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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자원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 
 ○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 확대 및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정책수단

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이 확대되어 추진되었음 
 ○ 석유개발의 특성인 고위험, 대규모 투자 재원 소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측

면은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을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주축으로 추진하게 됨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일관된 자원개발 철학 및 지원체계를 통해 자원개발사
업의 성공이 담보될 수 있음 

 ○ 또한 국가적인 에너지안보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생리를 감안
할 때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SK Innovation의 매각차익을 노린 광구 매각 사례 

 ○ 다만 석유개발산업의 속성으로 인하여 자원개발 기업에게 성공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자본력, 기술력, 효율성,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 자율성 확보의 측면
과 공기업에게 국가적 의무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 절
차의 완결성 등 국가적 통제 및 감시의 측면이 배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핵심적 
측면임

4. 해외사례를 통해 본 자원개발 공기업 지배구조

□ 국영석유회사의 내부 지배구조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들은 대부분이 법률, 재무, 경제 그리고 기술분

야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 

○ 대부분의 국영석유회사 이사회 구성원은 전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가 포함되

나  각국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외이사가 없이 정

부 고위관계자와 경영진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음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

○ 대부분의 국영석유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전반에 걸친 예산, 재무, 운영 등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가지나 일부 기업의 경우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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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벤치마킹 사례 :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Statoil社

○ 국영석유회사 중 강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이사회 구성

원 중 3명이 직원이 선출한 내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관계자 및 경

영진이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다른 국영석유회사와 차별화

된 부분임 

○ 사외이사의 경우 타기업과 유사하게 Oil and Gas 분야, 재무, 법률 등의 전

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사회 구성원 임명에 대해서

는 정부가 아닌 회사 자체 기구인 'Corporate Assembly'에 의해서 이루어짐 

○ 예산 등 경영전반에 걸쳐 이사회에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관계자가 없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 투명성 및 자율

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임   

□ 스캔들로 본 국영석유회사 사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社>
 ○ Petrobras社는 한 때 심해 Pre-Salt 자이언트 유전 탐사 성공으로 글로벌 

반열로 올라갔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한 유가 보조금 지급, 정부 낙하산 인사들
의 뇌물 청탁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케이스로 최근에는 약 50여명의 정치인
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Petrobras社로부터 뇌물 수수

  - 이를 통해 본 해당기업의 내부지배구조를 살펴보면 CEO의 경우 전직 브라
질 중앙은행장 출신이며,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7명 정부 임명, 그리고 다수
의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社>
 ○ PDVSA社는 2013년말 PIW기준 세계 4위의 초거대 석유기업임에도 정부의 

정책적 간섭으로 급속한 채무증가, 생산량 지속적 감소, 자금 유동성 축소 및 
2008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 대선자금 지원 스캔들과 같이 부정
부패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과거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자율권을 보장하기도 했으나 ‘02∼’03년 파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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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부가 장악, 현재는 대통령 지지자들만 입사가 가능한 기업으로 알려지기
도 함

  -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정부 고위관계자 및 정부가 임명한 CEO가 아닌 이
사는 2명 뿐이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CEO이자 이사회 의장 겸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社>
 ○ PEMEX社의 경우, 광구 노후화로 생산량이 하락했음에도 매출액의 60%를 

정부에 납부하여 자본투자 여력이 약해지는 결과 초래 
  - 이사회 구성원 15명 중 10명이 대통령 임명, 에너지부장관 및 재무부 장차

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 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 공운법을 토대로 본 공운위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기재부를 포함
한 정부 고위관계자 위주의 구성 및 기재부에 의한 위원회 구성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 이에 공운법 개정 또는 공운위의 독립기구화를 통해 공운위의 독립성을 확
보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외부지배구조 상의 공운위가 실효성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표성을 담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노동계 및 경영진 등이 위원
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미 국내에서도 보고서 등이 있고, 해외에서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임

 ○ 공사의 Harvest社에 대한 무리한 투자결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EO의 
임면 과정을 보면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낙하산 인사로 귀결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의사결정보다는 
연임 및 단기성과를 추구하여 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이 불가한 상태
임

   - 공기업 또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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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도록 공기업 CEO의 임면을 독립된 공운위 혹은 이사회를 통해 임
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지배구조의 집중 또는 완화를 통한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 강화

 ○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논의 시 타 공기업에 비하여 갖고 있
는 개별 산업부문의 특성이 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때 앞서 언급한 자
율성의 측면과 통제성의 측면 중 어떠한 것을 우선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

 ○ 이는 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이도저도 아닌 통제와 자율의 중복성에 따른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부재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반성하는 사고이며, 즉 자율
성을 분명하게 보장함으로써 공기업내 CEO 및 내부지배구조의 경영철학과 경
영전략을 바탕으로 이끌어 가던지, 확고한 국가의 자원개발 철학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가지배, 국가기구화로 가던지 둘 중의 선택으로 귀결

1) 선택1.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

 ○ 정부는 출자비율만큼의 소유권과 제한된 영역의 감시기능만 수행
 ○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실질적 복원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 

공기업을 수립주체에 포함 및 10년 단위 계획의 3년주기 수립의 괴리 해소 장
치마련,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후 확정

 ○ CEO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소 임기(예 2년)만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영을 보장

 ○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했던 Statoil社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및 정부간섭의 최소화 등을 위해 임명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및 
이해관계자로서 일부 직원 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의 포함 

 ○ 내부감시기능 확대하여, 공기업 내 감사실의 독립성 확대 및 감사의 전문성 
확보

 ○ 정부경영평가에 대한 확고한 방향선회
  - 정부경영평가 배제
  - 평가군 독립(자원개발 기업 군), 절대평가, 평가주기의 장기화

2) 선택2. 자율성을 배제시키고 실질적인 정부의 통제 및 정부의 책임경영

 ○ 상기에서 언급한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하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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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자율경영은 불가하며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경영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
도 정부가 질수 있는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국영석유회사를 왕실 직속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의
사결정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잡음을 제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남
미의 상당수 국영석유회사는 이사회 구성이 우리나라의 산업부, 기재부장관 등
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통제하에 두게 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
태임 

   - 다만 상기의 사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등 비리로 쉽게 연결될 수 있
는 구조로 투명성 및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태

6. 결론

 ○ 석유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경제성
을 확보한 상업적 성공은 불과 10∼15% 수준으로 민간 부문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직은 정부 주도의 공기업이 자원개발을 주도해야 함

 ○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자원개발은 절실하다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임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석유위기에 취약한 그룹에 속해 있으며 세계에
너지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에너지안보 순위는 103로 나타나고 있음 

   - 과도한 석유의존도에도 불구, 이를 대체하거나 절약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산업특성과 석유소비 패턴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석유위기에 
취약
※석유소비의 약 57% 석유화학 등 산업용, 수송용 33% 차지 

 ○ 이에 더하여 석유개발은 성공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긴 하나 산업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능력 및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
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석유산업은 세계 10위 기업 중 5개 기업이 석유개
발기업이라는 사실만 봐도 확인할 수 있음 
※Royal Dutch Shell(2위), Sinopec(3위), CNPC(4위), ExxonMobile(5위), BP(6위), Fortune誌

2014.7월.

   - 석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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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으며 석유산업 육성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 
   - 석유개발이 연관산업에 주는 영향을 볼 때, 직·간접적으로 도소매산업, 금

융, 부동산, 제조산업 등에 일자리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음 
   - 석유개발 산업의 Value Chain을 보면 탐사와 관련한 평가 및 분석, 시추, 

장비 공급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운송 및 저장, 마케팅 측면과 기타 연계 서
비스로 트레이딩, 파이낸싱,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Value Chain이 구축되
어 있음 

 ○ 에너지안보 및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석유개발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무엇보다 절실함 

   -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자율경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사회 및 공운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
을 강화함으로써 공기업의 사업수행능력 강화를 통한 국가이익 증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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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문

라영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해외 자원개발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한 문제제기는 별 의견 없

음. 다만 자원외교라는 것과 해외자원개발사업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

은 대상을 보는 것이지만 문제제기의 뉘앙스와 논의 초점은 다름

2. 두 번째로 제2장의 자원외교 진행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임

〇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크게 제도의 미비인지 아니면 제도운
영의 문제인지는 구별해야 할 것임. 물론 제도와 운영 및 성과는 인과적, 상관
적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가라면 좋은 제도보다는 성숙된 운영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개발도상국가일수록 제도도입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함. 즉 후진국일수록 제도와 운영의 괴리가 문제임. 정치, 행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문제일 수 있고(Udo Pesch, 2005). 공
공기관의 지배구조의 문제. 즉, 복수의 주인, 다양한 사업 및 정책목표, 경쟁의 
부재, 정치화된 이사회,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 낮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World Bank, 2014;13-15) 

〇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인 기관장, 
이사, 감사 및 이사회 등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가 제대로 된 사업의 결정과 
그 집행,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는 의문임.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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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등 관련 제도 결여나 불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적
격자를 선임하였는지, 이렇게 선임된 기관장과 감사가 얼마나 자율과 책임경영
을 하고 있는지 등 공공기관의 운영의 문제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함

〇 경영평가가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율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
하게 2011년도 주요사업 평가지표를 보면 해당 기관이 해외개발사업 효율성
(석유공사, 6점), 자주개발물량 확대(가스공사, 5점),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 
효율성(5점)의 주요사업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적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는 있음(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편람 참고).

〇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15쪽에서 지적한 석유공사의 2008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기관평가는 C등급, 2009년 기관평가 A등급을 받음. 이런 결과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를 보는 종합평가지표체계에서 단일한 지표가 종합
적 평가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단기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평가 주기의 문제라고 보여짐.

3.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〇 과거 역대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 정부투자기관관리법
(1973), 정부투지기관관리기본법(198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 공
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2007)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관리의 법적 토대를 가짐

〇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리드라인(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 수립이후 현재 공운법 체제 형성되었는데, 
이 체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해 볼 시기가 되었음

〇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 대한 개혁 논의 시작
 - 국민의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경제혁

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2014. 9.19) 개최
 - 관련한 많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〇 그런 측면에서 임원선임제도, 이사회 및 감사의 책임, 공공기관 외부 감독기

관 강화, 공공기관 사업평가 제도 개선을 담은 조변호사님의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동의함

〇 그러나 10여년이나 된 공운법 체제에서 그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
영체제의 확립에 어는 정도 기여했는가?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제고와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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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라는 국제적인 공공기관 개혁의 합의된 목표, 흐름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를 성찰적 바라볼 필요가 있음

〇 그런 다음에 개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정책당국 등 입장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앞의 공공기관의 성과제고와 책임성을 강
화할 수 있다는 관점과 국민의 관점(국민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선 및 운
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임

〇 추상적이고 이념적, 관념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개혁이나 제도개선을 바라다 
보는 것, 상충적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려고 하는 것은 공공기
관을 개혁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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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에너지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

박용석 /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설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1. 에너지 공기업 관련 지배구조(정책결정 및 경영평가) 

□ MB정부의 국정과제 

- 2008년 이후 MB정부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및 ‘공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 

고’의 목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 석유공사 기능 확대가 검토되었고, 가스공사의 경영자율권 확대 조치가 실행

되는 
가 하면, 광물자원공사가 우수 경영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함. 

□ 공기업 경영평가 

-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관련 에너지 공기업(석유, 가스, 광물자원 등)의 
2009~2011년 경영평가의 주요 사업 핵심 평가지표로 자리잡음. ‘에너지 자주
개발률 제고’ 및 ‘공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목표 모두 당시 경영평가의 주
요 화두(‘시대정신’)로 설정 

- 실제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 실적도 우수 또는 양호한 수준(예, 2010년도 광
물자원공사의 우수 사례 등)으로 나타났고, 타 공기업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일시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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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 및 정책결정과정 

- 3개 공기업 대표 모두 당시 임명과정에서 ‘낙하산인사’ 논란(MB정권의 측근 
출신)이 제기된 상태에서 정권의 코드에 복무 

- 2008년 이후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추천-
임명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민주적 운영 기능마저 전 공공기관에서 후퇴되고, 
관련 전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명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은 정권의 코
드에 따라 좌우 

- 주요 국정지표, 경영평가의 핵심평가지표로 자라잡은 해외자원개발 건에 대해 
기관 내부 지배구조(이사회) 속에서 투자사업의 타당성, 현지 실태조사 및 평
가 등과 관련한 성찰, 비판 등이 존재할 여지가 사실상 없었음17)

□ 왜곡된 결정과정의 감시 역할 

- 해당 공기업의 구성원(노조 포함) 역시 구조적 한계 속에 경영 참여가 봉쇄되
거나, 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공공부문 노동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비판기능을 행사하지 못함. 

- 1차적으로 정부-기관장-이사회의 폐쇄된 공간에서의 정책결정구조, 2차적으
로 기업 단위 노조의 경영평가에 대한 대응 한계가 동시에 작용했던 결과로 
풀이.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 

- 주제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1) 임원 선임 제도 개선 관련 

□ 임원 추천절차의 실효성 상실

- MB정부 이후「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을 통해 주요 공기업 기관장 
4-5배수 추천, 기타 임원 3배수 추천되는 과정은 추천 기능의 실효성 거의 

17) 공공기관의 내외적 감시 기능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지배구고 혁신 및 서비스 확대 취지로 2007년 4월에 시

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왜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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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추천절차 자체 무의미 : 기관장 등 사전 검증 → 내

정 → 추천.공모절차 추진18)

□ 임원 추천절차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비록 대통령중심제 하의 정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자산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반영하는 임원 검증절차 강화가 필요 

- 임원 추천절차의 실효성 제고 : 추천 배수 축소(기관장 3배수, 기타 임원 2배
수), 법정 추천절차 준수(임기 만료전 60일, 노조 추천의 제도화 등) 

- 주요 공기업(일정 규모 자산 보유, 교통.에너지.사회복지 등 핵심 공공기능 소 
관)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도 검토할 필요 

2)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관련 

□ 이사회 논의구조의 실효성 상실 

- 상임이사는 기관장의 인사원에 구속되어 있고, 비상임이사.감사는 해당 공공기 
관에 대한 이해.정보 부족 및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왜곡(주요 관심사 : ‘선진 
화’, ‘정상화’)으로 사실상 내부 견제 비판이 거의 불가능 

- MB정부 당시의 논란이 되었던 정책(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에너지공기업
의 해외자원개발, 전력-가스-지역난방-공항 관련 기능조정 등)에 대해 해당 
기관 이사회는 정부 거수기 역할만 충실히 수행. 

- 임원(상임, 비상임) 모두 정부 임명과정에서 ‘코드 검증’을 거치는 근본적 한
계로 인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반대 목소리가 실종19)

□ 이사회의 활성화 방안 

- 현재의 비상임이사.감사 추천 및 임명구조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 
- 비상임이사 추천에 대해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보다 직능단체 추천(대표

18) 현 정부 들어 이같은 탈법적 임명과정으로 인해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 지키는 기관장, 감사 등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19) 이러한 이사회의 기능 후퇴는 소속 임원들의 관련 분야 전문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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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책임성 반영)으로 전환하는 방식 검토 필요 
- 감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할 필요(공기업, 준정부기관 우선)가 있고, 주요 공기

업의 감사위원회 활성화 역시 불가피함. 
- 노동조합 추천은 기업 단위보다 전국 단위 노동단체 추천이 적절20)
- 이사의 책임성 확보(납세자 손배 제도)는 단계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의 직무태만에 따른 손실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필요 

3) 공공기관 외부감독 강화 관련 

□ 08년 이후 실효적 기능을 상실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당시 민주적 지배구조 담론(내외부의 감
시구조, 임원 임명절차의 개선 등)에 적극 찬성했던 당시 야당(새누리당)은 집
권 이후 거꾸로 이 법을 계속 악용하는 것을 넘어 법취지마저 무력화하고 있
음. 

-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임원 
인사, 경영평가, 경영지침 등 심의)로 제도화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MB정부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외부의 비판여론 수렴없이 정부 방침대
로 통과시키는 꼭두각시로 전락21)

□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의 핵심 과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재편 

-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지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상설기관화(공운
위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및 국회 인사청문회 등)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
토할 만한 대안임. 

- 재정감독 하부 기구가 아닌 공공서비스 전반의 정책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위상으로서의 재정립의 계기 마련이 시급 : 공공성 및 민주적 운영 확대 중심
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키워드 

- 공운위 위원장 뿐 아니라 중요 결정에 참여한 민간위원 임명에서도 대표성과 

20) 공공기관의 기업 단위 경영참여는 기업내 담합에 대한 외부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노조의 편차 우려가 있음.

21)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집요한 사퇴 압박 끝에 

이들을 내몰고 나서 정부 입장과 같이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지금껏 운영하면서, 중요 결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제공없이 오로지 정부의 왜곡된 정책(‘선진화’, ‘정상화’)의 나팔수 역할만을 맡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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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 : 정부 임명구조가 아닌 직능단체 추
천 등 

- 노동계 역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전국단위 공공부문 노동단체의 추천
이 더 적합함.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 평가제도의 공정성, 신뢰도에 대한 강한 논란 

- 현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기제
이나, 제도 운영에서 뿐 아니라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음.22)  

- 제도 운영 문제 :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부실, 평가단 임명 및 운영의 편파성, 
정권 주체의 지나친 ‘정치적 활용’ 등 

- 평가지표 : 극단적 경영효율화 중심, 공익 평가지표 부실, 정부 정책사업 강요 
등) 

- 평가결과 : 부실한 제도 운영 대비 과도한 성과급 격차 등 
- 이러한 평가 논란은,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장주의(성과와 경쟁, 노조 배척 

등) 및 정권의 코드에 충실한 카르텔 구조(정부관료-친정부 전문가-제도언
론)에서 비롯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중요 정책의 왜곡을 조장하는 도
구로 기능할 수밖에 없음.

□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 혁신 

- 경영평가에 대한 근본적 발상 전환 필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중심의 평가
가 아닌 공공서비스 중심의 평가로 대체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전반에 대해 대 수술이 필요 
- 결국, 핵심은 정권의 ‘과도한 정치적 활용’ 배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비

롯한 지배구조의 민주화로부터 시작될 것임. 

22) 경영평가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비판그룹이 공공기관노조로서, 내부에서는 평가 자체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주체로서 올바른 평가를 통해 공공기

관의 존립 목적(공공서비스)에 부합하는 평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견해가 다수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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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기업 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

1.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〇 머슴(정부)이 주인(국민) 몰래 ‘나라의 곳간’ 훔쳐가기
〇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혈세 퍼주기 
〇 공기업의 허약한 체질과 허술한 지배구조의 알몸 보여주기
〇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이 ‘정권의 악한의지’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는 

사례

2. 공기업의 문제점

〇 발제자 지적한 공기업 문제에 공감
 - 낙하산 인사와 부실한 검증절차
 - 이사회의 부실한 운영
 - 전문성이 부족한 거수기 이사와 껍데기 감사
 - 사업 타당성 검토 부재

〇 경영성과 및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인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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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성과급
 - 중복사업,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 높은 비율의 접대비
 - 공공성 추구에 앞서는 이윤추구 행위 
 -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 및 특혜지원
 - 지나치게 관대한 직원복지 
 -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 내부정보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 챙기는 행위

3.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〇 시장형 공기업 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의무화
 - 형식적인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〇 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법령으로 주요한 내용은 명시할 필요가 있음

〇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시민단체 추천위원 선임에 대한 악용 방지대책 필요

〇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및 운영의 개선
 - 임원추천위원회 투명성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

도록 주요 요지가 아닌 회의록 전문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
야 함

 - 임원추천 심사기준 절차강화.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심사 결과 내
용을 공개하여 심사 추천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해야 함 

〇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화
 - 시민단체 추천위원 선임에 대한 악용 방지대책 필요



  2015. 9. 1476

〇 감사제도의 개편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가로 구성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음

〇 이사의 납세자 손배제도 도입
 - 공기업 개선안 중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임. 절대적으로 필요함

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상설독립기관화 및 사무처 신설 / 상임위원회와 전문 
소위원회 신설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가 중
요

 - 조직 확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와 예산문제 해결 필요

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공개  
 - 효율적인 인사심사를 위해 구성한 인사소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공개하고 회

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함
 
〇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 기준 도입
 -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성임

〇 주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500억 이상? 대상 금액 축소 필요

4. 공기업 제도 개선방안

〇 발제자가 제안한 개선방안에 전적으로 동의
 - 임원 선임제도 개선 / 공기업의 장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및 운영의 
개선

 - 이사회 및 감사 책임 강화 /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화, 감사제도의 개편, 이
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손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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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외부 감독기관 강화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상설독립기관화  
 - 공공기관 사업평가 제도 개선 / 공공기관 경영 평가 공공성 기준 도입,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〇 이해충돌의 배제
 - 낙하산인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의 문제임. 
 - 고위공무원이 이해충돌이 있는 직위에 낙하산인사로 임명됨으로써 경영성과

를 크게 저하시키고, 로비에 활용하고 있음

〇 정치인에 대한 낙하산 금지
 - 청와대가 보은인사로 ‘정치인 직업소개소(중개소)’로 전락하고 있음
 - 근본적인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 1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 취

임을 금지하도록 함 
 -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정 시

기동안 산하기관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전문성을 엄격히 검증해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〇 공직자윤리법 강화
 -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도 민간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 후 재

취업 제한 원칙이 철저히 적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독립성, 투명성 강화

〇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장치가 확보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보조기관인 감사책임자의 임면권과 감독권을 함께 부여

해야 함
 -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공인회계사)

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〇 기관장 연임결정 절차의 구체화
 - 임명권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부적격자의 연임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공공기

관운영위의 공정한 회의를 거치도록 해야 함



  2015. 9. 1478

〇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화
 -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활동이 저조한 경우 교체(임기보장↔임기 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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